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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변북로 포장 및 방호울타리 설치 검토보고
(월드컵대교 건설공사)

북단IC 연결로 및 교각 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강변북로 점용구간 포장 및

교각 설치 구간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코자 검토보고 드림.

□ 관련근거

○ 강변북로 포장 요청(시설관리공단→도기본):도로관리처-3507(‘18.04.20.)

○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(국토교통부)

- 특수구간(타 도로와교차등)특수중차량통행이많은구간은 SB5 방호울타리적용

- 도로상에 교각, 교대 등이 있을 경우 최소 연장 100m 이상 방호 울타리 설치

□ 추진경위

○ ‘18.04.20. : 월드컵대교 공사영향구간 포장 요청(시설관리공단→도기본)

- 차선 및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강변북로 포장 요청

(일산 → 구리방향 980m, 구리 → 일산방향 120m)

○ ‘18.04.24. : 강변북로포장관련합동회의(도기본, 시설안전공단, 감리단, 시공사)

- 포장 일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 등 관련 협의

▸ 1등급 골재사용, WC-6 아스팔트사용, 강변북로에기설치된개방형방호울타리설치

□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

○ 강변북로 포장

- 북단IC 공사영향구간의 포장노면 조사결과 거북등균열, 포트홀 등 교통하중에 의한

피로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표층(5cm) 절삭 후 재포장 필요

- 규 모 : 포장두께 5cm

‣ 구리 → 일산방향, 연장 980m, 면적 17,380㎡

‣ 일산 → 일산방향, 연장 120m, 면적 2,492㎡



구리→일산방향

일산→구리방향

○ 방호울타리 설치

- 관련지침(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,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)및시설관리공단의요청에

따라 운전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Ramp-D P3 교각 주변 방호 울타리 설치

- 규 모 : 개방형 방호울타리 100경간(300m)

명칭 개방형 가드레일

규격 H 1,100×W3,000

등급 SB5(실물충돌시험 완료)

○ 강변북로 중분대 구간 녹지대 설치

- 강변북로 중분대 구간의 향후 유지관리 및 미관확보를 위한 기존 녹지대와

연계하여 조성

- 규 모 : 연장 193m, 폭 5.1m, 면적 983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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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형 방호울타리

주요 수량

규격구     분 단위 수 량

아스팔트포장 깨기 M3 246T0.25

M 200콘크리트(180*205*250)L형측구(TYPE-1)

L형측구(TYPE-1)

콘크리트,180*205*250

개방형 방호울타리

비다짐 성토 M3 786조경토

M2 9830.3*0.3*0.03잔  디 (평떼)

TON 558폐아스콘폐기물처리

잔디식재(평떼)

0.3 x 0.3 x 0.03
아스팔트 포장 철거

T0.25=983M2
(신규 설치)

(기설치)



○ 공사비 검토
(단위 : 천원)

구 분 당 초 변 경 증·감 비고

노면표지 9,776 - -9,776

포장 - 483,564 483,564

방호울타리 - 74,815 74,185

녹지대 조성 - 81,006 81,006

총공사비 9,776 639,385 629,609

※ 단가적용 : 기존비목 → 기 계약단가 적용, 신규비목 → 협의율 적용(82.004%)

(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2,3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)

○ 검토 의견

- 북단IC 연결로 및 접속교 시공으로 발생한 포장파손 복구를 위한 포장계획,

관련지침에 의거한 운전자 및 구조물 보호를 위한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,

유지관리 및 미관확보를 위한 기존 녹지와 연계한 녹지대 조성은 적정한

것으로 판단됨.

□ 조치계획

○ 상기 실정보고 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 검토 결과 건설사업관리단

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고

○ 추후 본부내 설계변경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조치코자 함.

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. 끝.


